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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제출자 : 2008. 10.  8 - - - - - - - - - - - - - - - - - -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8. 10.  9 

 다. 상   정    일   자 :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총무 원회(2008.10.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임채균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 가 국민화합에 

     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하여 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 2005. 12. 30 같은 조례 제18조, 제26조가 삭제 되었으나 

     2008. 10월 재까지 연계되어 쓰여 지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무원의 종교  립의무 신설 명시(안 제5조 제3항)

  ○ 연가계획  허가 인용조명 정비 3건(안 제19조 제2항, 제5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일수 7일을 5일로 개정

  ○ 병가 인용조명 정비 1건(안 제21조 제1항)

  ○ 특별휴가 인용조명 정비 1건(안 제23조 제5항)

3. 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 ·공정의 의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연가보상비의 지 )

  ○ 부산 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연가계획  허가)

4. 문 원 검토보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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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 가 국민화합에 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해 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과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 첫째,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 가 국민화합에 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하여 련 조례를 보완하여 주민 체에 한 사자로

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화합을 

     도모 하려는 것임.

  ○ 둘째,「부산 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와 제26조가 

     2005.12.30 개정시 삭제되었으나, 2008. 10 재까지 연계되어 쓰여 지고

     있어 이와 련된 같은 조례 제19조 제2항과 제5항, 같은 조례 제23조 

     제5항의 인용조명을「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1항과 제3항으로

     변경 정리하는 것임.

  ○ 셋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부산 역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연가일수 7일을 연가일수 5일로 개정은 2005. 7. 1 시행한 주5일 근무제

와 연계한 변경 사항임. 

 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2008. 9. 9 행정안 부와 2008. 9. 10 부산 역시로부터 개정 권유를 받은

    사항으로서 법 타당하다고 단됨.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